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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의 비교:
거래비용을 중심으로*

1)권태형**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거래비용

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한다. 높은 자본 전속성, 정기적이고 표준적인 거래, 높은 기술적 제도적

불확실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계약의 거버넌스 유형이 적

합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작고 투자의 불확실성

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큰 반면에 가격경쟁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로 작다. 특히 계약기간

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지대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만일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계속 시행된다면 단계적 가격인하, 변동가격제 등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지대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할당량 조정이나 가중치 산정에서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강도는 매우 큰 반면에 투자위험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장기계약을 유도하

고 최소가격,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불확실성을 완화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입찰비용 등의 거

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제어: 거래비용,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급의무화제도

Ⅰ. 서 론

신재생에너지1)의 보급 확대는 녹색성장을 위한 반드시 요구되는 기본 전제조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

음(NRF-2011-B00853).
** 옥스포드대학교에서 환경정책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행정학과 부교

수로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환경정책, 정책분석, 신제도주의 경제학 등이다(tkwon@hufs.ac.kr).



218 ｢정부학연구｣ 제18권 제1호(2012)

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근거는 첫째, 화석연료 고갈로 인한 유류가격 급등에 대

한 대안으로서 중요하다. 둘째, 전지구적 환경문제인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때문

에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히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의 

하나로서 중요시되던 원자력 발전의 경우, 최근 일본 원자력발전소의 재앙으로 

안전성 문제가 강하게 제기되어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기존 발전 단가보다 생산비가 상

대적으로 높으므로 신재생에너지의 시장보급 확대를 위해서 국내외에서는 다양

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정부개입은 다양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신재생에너지 시장보급 지원정책2)은 가격정책과 수량정책으로 크

게 구분할 수 있다. 가격정책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가 대표적이

고 수량정책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가 대표적인데, 

공급의무화제도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거래제도와 동시에 시행되는 경우

가 많다.

국내에서는 2002년 이후 발전차액지원제도를 계속 시행해 오다가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가 새로이 시행된다. 공급의무화제도의 도입 이유는 발전차액지

원을 위한 재정소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간의 시

장경쟁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

도를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정책수단을 거래비용에 초점을 두어 비교한다. 

거래비용은 적정 거버넌스 유형을 결정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발전차

액지원제도, 공급의무화제도 등의 정책수단들도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거버넌스 유형으로 볼 수 있다. 거래비용은 규제기관의 부담과 관련 기업의 부담

으로 크게 구분하여 논의되며, 각각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하고, 거래비용 절감을 

위한 대안에 대해서 논의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에너지, 바이

오에너지, 풍력, 수력, 연료전지, 석탄(액화, 가스화), 해양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지열에너지, 
수소에너지 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정의가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재생에너지의 정의와는 

다소 괴리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진상현, 한준, 2009),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생략한다. 

2)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신재생에너지 시장정책은 발전정책에 논의가 한정되어 있다. 물론 신

재생에너지는 본 연구에서 논의되는 발전부문 이외에도 난방, 수송 등 여러 부문에 폭넓게 활

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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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음 2장에서는 거래비용이론에 대해서 

검토한다.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거래속성에 따라서 적합한 거버넌스 유형이 달

라지는데, 2장에서는 거버넌스 유형을 결정하는 거래의 주요 속성을 Williamson의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적용한다.  둘째, 다음 3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유형을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

화제도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두 지원제도의 주요 특성에 대해 조사하고, 국내의 

시행 현황을 설명한다. 셋째, 4장에서는 앞의 거래비용이론을 적용하여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비교 평가하고 제도적 개

선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장의 결론에서는 본문의 논의를 요약하고 신재

생에너지 지원정책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Ⅱ.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 비교를 위한 분석틀: 

거래비용이론

1. 거래비용이론과 관련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도입된 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를 중심으로 각

각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지원정책의 거버넌스적 특성을 비교하는데, 특히 거래비

용이론의 적용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본 절에서는 거래비용이론을 Williamson의 논

의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Williamson(1985)은 거래비용을 계약의 체결, 이행과 관련

된 제반비용으로 보고, 다시 사전적(ex ante) 비용과 사후적(ex post) 비용으로 구분

하였다. 사전적 비용은 계약체결과정에서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계약서작성, 

협상, 계약이행의 안전조치 등을 포함한다. 반면 사후비용은 (1) 계약의 이탈로 인

한 비용, (2) 계약의 이탈을 수정하기 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분쟁해소를 위

한 거버넌스의 구축 비용 (4) 당사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비용 등으로 구

성된다 (Williamson, 1985). Williamson은 또 거래대상 및 거래의 특성에 따라 계약의 

유형을 완전계약, 불완전계약, 관계계약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또 각각의 유

형별로 적합한 거버넌스 구조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거래의 특성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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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요인들로는 자산전속성(Asset Specificity), 거래의 불확실성, 거래의 빈도 등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경쟁에 의한 최초의 거래 종결후 이후의 연속적인 계약과정

이 똑같이 경쟁적이기 위해서는 자산전용성이 크지 않아야 한다. 반면에 특정거

래에 전속된 자본투자를 요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계약 또는 조직상의 안전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거버넌스 구조는 여러 가지 장래의 불확실성 및 교란에 대처하는 

능력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자산전속성이 클 경우, 불확실성의 위험은 증폭되는 

상호작용 효과가 있다. 마지막으로 거래빈도에 관하여, 특화된 거버넌스 구조는 

비표준적인 거래에 보다 적합하다. 특화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비용의 보전을 

위해서는 거래의 빈도나 거래량이 커야 한다 (Williamson, 1985).

<그림 1> 거래속성에 따른 적정거버넌스 유형

      출처: Williamson(1985)

Williamson(1985)은 자산전속성과 거래빈도의 정도에 따라 적합한 거버넌스 구

조를 <그림 1>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완전계약 상황은 시장거버넌스, 

불완전계약 상황은 제3자(trilateral)거버넌스, 관계계약은 양자(bilateral) 또는 단일

(unified) 거버넌스 구조에 해당한다. 먼저, 비전용자산에 기초한 표준적인 거래의 

경우 빈번한 거래이든, 간헐적인 거래이든 시장거버넌스가 적합하다. 자산전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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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간정도 또는 매우 크면서 간헐적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제3자 거버넌스

가 효율적이다. 시장거버넌스도 불만족스러울 뿐만 아니라, 거래를 위한 전용 거

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또 거래가 간헐적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구축비용을 충당하기 어렵다. 중간 또는 매우 큰 자산전용성의 특성을 

갖고 빈번한 거래가 발생할 경우 양자 거버넌스가 효율적이다. 거래에 특수한 거

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효율적인 상황이다. 여기에는 두 거래 당사자의 독립성

을 유지하는 양자구조와 완전한 조직 내부거래(수직적 통합)로 전환되는 단일구

조로 구분된다3).

내부조직과 비교하여 시장거버넌스의 특징은, 첫째 시장은 강도 높은 유인을 

제공하고, 관료적 행태의 왜곡을 억제한다. 둘째, 시장은 수요를 합침으로써 규모

의 경제, 범위의 경제를 실현하기에 용이하다. 반면에 내부조직은 특정 목적의 거

버넌스 구조에 적합하다. 또한 자산전용성이 증가함에 따라 시장거버넌스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내부조직의 거버넌스 비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Williamson, 

1985). 

Williamson과 더불어 거래비용의 개념적 정립에 크게 기여한 학자는 North이다. 

특히 North는 재산권의 확립에 관한 논의를 거래비용과 관련지어 전개하고 있다. 

North(1990)에 따르면, 정보비용이 거래비용의 핵심인데, 정보비용에는 거래되는 

대상의 속성을 측정하는 비용, 권리를 보호하는 비용, 계약을 이행하도록 하는 비

용 등이 포함된다. North는 이러한 측정비용, 이행비용이 사회, 정치, 경제 제도의 

원천이라고 주장한다. 또 거래비용은 상품에 대한 재산권을 정의하고, 보호하고, 

강제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 재산권은 해당 대상을 

사용할 권리, 대상으로부터 소득을 창출한 권리, 타인을 배제할 권리, 교환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 결국 North의 논의에서 거래비용은 크게 대상 상품 또는 서비스의 

속성에 대한 측정비용과 계약의 이행비용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이는 

Williamson이 거래비용을 사전비용과 사후비용으로 구분한 것과 유사하다.

거래비용 개념은 주로 사적 거래를 대상으로 논의가 전개되었지만, 최근에는 

공공부문의 거래에까지 확대 적용되었다 (Williamson, 1999). 이 때 공공부문의 거

3) 양자 거버넌스의 예는 장기계약관계, 상호 신뢰에 기반한 협력 관계 등을 포함한다 (William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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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는 포괄적인 정부부문의 행위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조달, 재분배, 규제, 통

치, 사법, 공공사업 행위등을 포함한다 (Williamson, 1999). 국내에서 거래비용 개념

을 공공부문에 적용하여 분석한 주요 문헌으로는 강윤호 (2005, 2006), 권태형 

(2011), 김재훈 (2005), 김준기외(1999), 박성민 (2006), 박형준, 장현주 (2009), 이근주 

(2010), 이민창(2002a, 2002b), 이영환, 홍준형 (2009), 지광석, 김태윤 (2010) 등이 있

다. 이들 기존 연구들 중에서 정부 규제 행위를 거래비용 측면에서 분석한 연구로

는 이민창 (2002b), 박성민 (2006), 지광석, 김태윤 (2010), 권태형(2011) 등이 해당된

다. 이민창 (2002b)은 거래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밀렵방지 규제의 대안을 모색

하였다. 여기서 거래비용은 행위자 사이의 거래비용과 정책집행과정에서 소요되

는 정보비용, 조직비용, 집행비용 등을 포함한다. 박성민(2006)은 증권관련 집단소

송제도를 거래비용측면에서 분석하면서 효율적인 규제제도를 제시하였다. 박성

민(2006)은 거래비용을 정보비용, 감시비용, 집행비용으로 구분하고 있다. 증권관

련 집단소송의 도입으로 각 관련 경제주체들의 거래비용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고 또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한 설계방안을 제시하였다. 권태형 (2011)은 환

경규제 중 수도권사업장 대기오염 배출권거래제도를 거래비용의 관점에서 타규

제와 비교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광석, 김태윤 (2010)은 거래비용이론의 

시각에서 규제에 대한 좀 더 포괄적인 분석을 제시한다. 규제영향분석을 사례로 

하여 규제의 정당성을 시장실패의 치유와 거래비용의 최소화로 구분하여 실증분

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거래비용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특히 발전차액지원

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의 비교에 초점을 둔다. 신재생에너지시장의 거래 속성이 

거래비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거래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

에 대해 검토한다.  물론 거래비용이론 측면에서의 분석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

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거

래비용의 정량적인 추정보다는 상대적 크기에 대한 비교에 한정되어 있다4). 다만 

거래비용 이론의 시각에서 볼 때 기존 후생경제학이나 다른 시각에서 간과되었던 

측면이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4) 사실 Williamson(1985)도 거래비용의 정량적인 추정보다는 제도에 따른 상대적 크기 비교를 강

조하였다 (p.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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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대한 국내문헌으로

는 김태은(2011), 진상현(2009), 이수진, 윤순진 (2011), 이수철, 박승준 (2008) 이희

선, 안세웅 (2011) 등이 있다. 김태은(2011)은 정책요인 이외에 정치구조, 소득수준, 

기업환경, 국제적 변수 등의 요인이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다국가

를 대상으로 한 계량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진상현(2009)은 발전차액지원제

도와 공급의무화제도의 신재생에너지 확대효과에 대한 해외의 실증분석을 소개

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가 더 효과적이었음을 주장한다. 또 두 제도의 단점을 보

완한 정책조합을 건의한다. 이희선, 안세웅 (2011)도 정책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

였다. 이수철, 박승준 (2008)은 주로 일본의 정책사례를 소개하면서 역시 발전차액

지원제도의 보급확대 효과의 우수성을 강조하고 국내 RPS제도의 개선을 주장한

다. 이수진, 윤순진 (2011)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과 비용효과성 지수를 활용하여 

RPS를 도입한 주요 국가나 지방정부를 평가하고, 성공한 사례로 스웨덴, 캘리포

니아, 텍사스 등을, 실패한 사례로 영국, 일본을 제시하였다.   

2. 신재생에너지시장의 거래 특성

본 절에서는 앞에서 논의되었던 거래비용이론의 시각에서 신재생에너지시장

의 거래 특성을 검토한다. 앞의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에서 거래의 최적 거버

넌스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거래 속성은 자본의 전속성, 거래빈도, 불확실성의 세 

가지였다. 먼저 자본의 전속성을 살펴보면, 태양광, 풍력, 조력 등 대부분의 신재

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설비는 그 용도 이외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하다. 즉 자본전

속성이 매우 큰 시장으로 공급자는 계약 종료후 구매자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취

약할 수 밖에 없다. 두 번째, 거래빈도와 관련하여 전력은 연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속성이 있다. 거래빈도는 계약기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거래는 

표준적이고 정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현재 기술개발의 

속도가 비교적 빠르므로 비용의 불확실성 정도가 크며, 또한 정부지원정책에 의

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정부정책의 변경에 대한 위험성도 크다. <표 1>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거래 속성을 요약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자유방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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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시장거버넌스 유형은 적합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거래의 안전성

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수직적 병합을 통

하여 시장거래를 내부거래로 전환함으로써 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거나, 장기

계약을 통하여 투자의 위험성을 제한할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나 공급의무화

제도와 같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은 신재생에너지의 외부경제를 내부화하기 

위한 정책수단인 동시에 시장거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제도적 특징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부터 자세히 검토한다.

<표 1> 신재생에너지시장의 거래 속성

거래속성
상대적 
크기

신재생에너지시장의 특성

자본전속성 ++
매우 큼. 특히 태양광, 풍력, 조력 등은 초기 고정투자가 
많이 소요되고 타용도의 전환이 거의 불가능함

거래빈도 +
연속적인 송전이 필요. 계약기간에 따라서 거래빈도는 다
르나 정기적이고 표준적인 거래가 일반적임

불확실성 + 생산비용과 제도적 환경의 불확실성이 큼 
비고 관계적계약이 적합함

++ 매우 강함(많음)  + 다소 강함(많음)  - 약함(적음)

Ⅲ. 신재생에너지 시장정책 유형과 국내 현황

1. 신재생에너지 시장정책 유형: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

서론에서 논의했듯이 신재생에너지는 환경 측면이나 화석연료의 자원 고갈문

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발전비용 측면에서는 아직 

경쟁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정부

의 시장개입 유형은 가격결정에 개입하는 가격정책과 발전량을 규제하는 수량정

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가격정책은 발전차액지원제도(Feed-In Tariffs: FIT)가 대표적이다. 발전차

액지원제도는 통상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단가가 전력시장가격을 웃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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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 차액에 대해서 발전업자에게 재정적인 보전을 해주는 제도이다. 수량

정책은 공급의무화제도 (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가 대표적이다. 공급의

무화제도는 지정된 공급의무자가 총발전량의 일정비율 또는 일정량을 신재생에

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설계방식에 따라서 공급의무자는 발전업체

일 수도 있고  또는 전력공급업체일 수도 있다. 또한 공급의무화제도는 보통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을 나타내는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 REC)의 거

래제도를 수반한다. 즉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발전의무량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다른 신재생발전업체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의무량

을 채울 수 있다. 공급인증서는 규제기관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신재생발전원

의 전력공급량 만큼 발전업자에게 발행되는 것이다.

<그림 2>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에서 발전가격과 발전량 결정

(a) 발전차액지원제도(FIT)

(b) 공급의무화제도(RPS)



226 ｢정부학연구｣ 제18권 제1호(2012)

<그림 2>에서 보여지듯이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외부경제

효과를 반영한 만큼의 가격을 규제기관이 결정하면, 발전량이 시장에서 사후에 

결정된다. 반면에 공급의무화제도에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먼저 정책에 의

해서 결정되고 신재생에너지의 가격은 추후 시장에서 결정된다. 이때 완전정보를 

가정할 경우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전력가격이 외부효과를 반영한 적정가격수준

으로 결정되고, 또 공급의무화제도의 할당량이 역시 사회적 최적수준으로 결정될 

경우 PFIT=PRPS, QFIT=QRPS 가 성립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보의 불완전성

을 가정할 경우 차액지원제도의 가격과 공급의무화제도의 가격은 괴리를 보이고, 

발전량도 차이를 보일 수 밖에 없다. 또 현실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가격이 결정된

다고 하더라도, 거래비용이나 거래의 불확실성, 경쟁에 대한 유인강도 등은 두 제

도간에 차이를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논의된다. 

2.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의 국내 도입 현황

국내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투자경제성 확보를 위해서 전력거래가격과 신재

생에너지 발전비용과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2002년 이후 시

행하고 있다. 즉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조력 등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동안 고정

가격을 보장하여 시장전력가격이 보장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해 

준다. 또 수력, 바이오에너지, 폐기물 등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시장전력가

격에 연동하는 방식의 변동가격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계약기간은 15년이며 태양광의 경우에는 20년의 기간을 보장할 수도 있다. 

또한 태양광, 연료전지, 풍력 등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은 일정한 총량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5). 즉 가격정책뿐만 아니라 양적규제의 특성도 일부 정책에 포함되어 있

다. <표 2>는 발전원별 주요 신재생에너지 전력구매가격을 보여준다. 생산비가 

높은 태양광에 대해 가장 높은 발전단가가 적용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연료전지

의 발전단가가 높다. 또 풍력과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일정비율로 감소

된 가격을 적용한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의 전력시장 평균요금이 

118원/kWh 이었으므로, 실제로 태양광과 연료전지 이외에 다른 신재생에너지에 

5) 예를 들면, 2011년 태양광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은 500MW로 제한되어 있다(지식경제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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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차액지원은 미미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2> 신재생에너지 차액지원제도 에너지원별 발전단가

   1) 태양광 (2011년)
(단위=원/㎾h)

설치장소 적용기간 30㎾이하
30㎾초과
200㎾이하

200㎾초과
1㎿이하

1㎿초과
3㎿이하

3㎿ 초과

일반부지
15년 484.52 432.69 436.50 414.68 349.20

20년 439.56 419.76 396.00 376.20 316.80

건축물활용
15년 532.97 508.96 480.15 　 　

20년 483.52 461.74 435.60 　 　

   2) 태양광 이외 주요 전원

전원
적용설비
용량기준

구분
고정요금
(원/kWh)

비고

풍력 10㎾ 이상 　 107.29 감소율 2%

해양
에너지
(조력)

50㎿ 이상

최대조차
8.5m이상

방조제유　 62.81
방조제무 72.63

최대조차
8.5m미만

방조제유　 75.59
방조제무　 90.5

연료전지 200㎿ 이상
바이오가스 이용 227.49

감소율 3%
기타연료 이용 274.06

자료: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76호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2년부터 공급의무화제도로 전환된다. 즉 신규업체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지원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공급의무화제도를 통한 지원정

책이 도입된다. 국내에서는 총 13개 발전회사들6)에게 일정비율의 발전량을 신재

생에너지로 발전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의무비율은 해마다 증가하여 2022년에

는 10%까지 증가하도록 결정되었다(표 3). 발전원중에서 태양광에 대해서는 별도

의 할당량이 정해지며, 또 발전원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저가의 발전원으로 발전

량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기술적으로 아직 미성숙하여 발전단가가 

높지만, 기술개발의 잠재력이 큰 발전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을 정하거나, 

6)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

사, 포스코파워, K-파워,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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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를 통해서 동등한 경쟁 구도를 조성하고자 하고 있다.

<표 3>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할당 비율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의무비율(%)  2.0  2.5 3.0 3.5 4.0 5.0 6.0 7.0 8.0 9.0 10.0

출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고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우선 발전차

액지원제도로 인한 재정지출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7). <표 4>는 발

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재정지출의 현황을 보여준다. 특히 태양광 산업부문의 발

전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재정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있었다. 2006년부터 2010

년까지 태양광에너지 발전량은 103배 증가하였고, 이를 위한 발전차액 지원금도 

84배 증가하여 2010년 태양광에너지 발전차액 지원금이 2,900억원을 초과한다. 태

양광 발전량의 증가는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정책효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발전

차액지원제도 폐지에 대해서 태양광산업계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

다8). 또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에도 비용부담을 일반재정의 지원이 아니라 발

전가격의 상승으로 전가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9) 재정부담 증가를 발전차액

지원제도 폐지의 근거로 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공급의무화제도를 도입한 또 다른 이유는 발전업체간의 시장경쟁을 확대하기 

위해서다10).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받는 발전차액지원제도에 비해서 인증서 거래

제도를 수반하는 공급의무화제도는 발전업체간 시장경쟁이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이 높은 공급의무자는 높은 생산성을 가진 발전업체로부

터 인증서를 구입하게 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7) 지식경제부 정책담당자 면담 내용 (2011.8.10)

8) 태양광발전협회(2011.8.17), 태양광산업협회(2011.8.22) 관계자 면담 내용

9) 독일의 경우 차액지원에 대한 재원을 전력요금 인상으로 충당한다 (진상현, 2009; 이수철, 박승

준, 2008).

10) 지식경제부 정책담당자 (2011.8.10)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 면담 내용 (201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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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및 발전차액지원제도 재정지출 추세

(발전량:㎿h,금액:백만원)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수력
발전량 157,279 219,820 205,148 192,284 350,743

금액 661 2,063 2,105 2,213 3,996

LFG
발전량 119,236 273,808 409,611 374,740 433,570

금액 292 1,734 2,308 2,099 2,450

풍력
발전량 207,703 333,582 349,452 446,158 847,594

금액 5,484 7,826 489 6,834 465

태양광
발전량 5,474 24,067 205,771 420,164 565,121

금액 3,478 14,580 112,875 240,401 292,675

연료
전지

발전량 243 1,960 12,218 61,698 200,763

금액 48 393 1,656 11,036 32,010

바이오
가스

발전량 0 1,551 3,170 5,860 10,725

금액 0 16 32 59 107

바이오
매스

발전량 0 0 0 863 14,547

금액 0 0 0 4 73

폐기물
발전량 0 0 0 1,225 4,874

금액 0 0 0 6 24

자료: 에너지관리공단

Ⅳ. 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의 거래비용 비교

1. 거래비용

거래비용을 광의로 해석하면 거래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위험부담이나 지대추

구비용 등도 거래비용에 포함되는데, 이는 각각 다음 절에서 별도로 분석하고 본 

절에서는 이를 제외한 거래비용에 대해서 검토한다. 거래비용은 사전비용과 사후

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사전비용은 사업자간 또는 규제기관에 의해 발전량

과 발전가격이 결정되고 그 밖에 거래조건이 확정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사

후비용은 계약 이행비용, 사후 감독비용 및 분쟁발쟁시 조정비용을 포함한다. 특

히 아래의 거래비용 비교는 사업자간의 거래과정에서 부담해야 하는 거래비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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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기관의 거버넌스 비용을 구분하여 비교한다. 먼저 <그림 3>은 발전차액지원

제도에서 거래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3>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거래구조

먼저 ①은 규제 거버넌스를 나타내는데 전력구입가격의 규제와 차액가격에 대

한 재정지원이 주요 내용이다. 즉 가격결정은 전력공급자와 발전업자 사이의 전

력거래과정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규제기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물론 규제

기관은 가격 결정을 발전업체의 생산비용에 근거하여 결정하므로 발전원별 전력

생산비용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정보비용이 소요된다. 또 이 과정에서 각 발전

원별 유리한 차액 가격 결정을 위한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가격 결정 

이외에 계약 기간이나 계약종료후 옵션 등에 대해서도 규제기관과 신재생발전업

체간 조정이 사전에 필요하다. 또 규제기관은 사후에는 신재생발전량만큼 차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전력공급량에 대한 모니터링은 비교적 정확하므로 사후비

용은 작다고 할 수 있다. 

다음 ②는 실제 사업자간의 전력 거래과정을 나타나는데, 이미 가격이나 계약

조건 등이 규제 거버넌스에 의해 결정되므로 최소한의 거래비용으로 거래가 진행

될 수 있다. 다만 자본의 전속성 등 거래의 특성에 의한 거래의 위험성이 거래 당

사자들에게 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비용으로 부담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소

절에서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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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거래과정이 더 복잡해지고 추가적인 거래비용이 

발생한다. 대형발전업체에 공급의무량이 주어짐으로써 이들 발전업체가 제도 운

영의 중요한 주체로서 참여한다. <그림 4>는 공급의무화제도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구조를 나타낸다.

<그림 4 > 공급의무화제도의 거래구조

먼저 ①은 규제 거버넌스를 나타내는데, 핵심 규제 내용은 대형발전업체에 공

급의무량을 각각 할당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신재생발전비율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할당량은 기존 발전량에 기초하는데, 기존 발전량에 대한 정보는 비

교적 정확하므로 협상에 의한 조정 범위는 크지 않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국내의 공급의무화제도에서는 생산비용은 높지만 성장잠

재력이 큰 태양광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태양광 발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당량

을 두고 있다. 또한 발전원별 가중치를 다르게 책정하여 기술적 성숙도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이때 발전원별 할당비율의 결정이나 가중치의 

결정과정에서 업종별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즉 발전원별 생산비나 또 

장래 기술개발의 잠재력 등에 대한 평가는 발전원별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므

로 적극적인 지대추구행위의 개연성이 크다. 규제기관은 할당업체가 공급의무화

량을 준수하는지에 대한 감독과 미이행시의 벌금 부과 등 사후의 거버넌스도 담

당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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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의무화제도의 규제 거버넌스에서는 초기 공급의무량의 할당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거래과정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인증서 

거래시장의 제도구축을 위해서는 초기 고정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인증서 거래시

장은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으로 구분되는데 (에너지관리공단, 2011), 규제기관은 

특히 현물시장의 경우 정기적인 경매제도 등을 제도적으로 구축하고 전자거래시

스템 등 기술적 인프라도 구축하여야 한다.

다음 ②의 전력공급거래는 일반적인 전력거래와 차이가 없다. 다만, 신재생발

전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을 전력가격의 상승으로 보전해주어야 한다. 한편 공급

의무화 비율을 자체 발전으로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또는 태양광 발전의 경우 의

무적으로 50% 이상을 ③의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을 통하여 구입하여야 한

다. 거래시장의 제도적 구축은 규제기관이 담당하지만, 거래 당사자인 발전업체

들도 거래과정에서 여러 가지 탐색비용과 계약비용을 부담한다. 특히 입찰방식의 

거래과정에서 신재생발전업체는 입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11). 또한 공급인증서 가격은 많은 변동성을 

보이고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거래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는 다음 절

에서 자세히 검토한다.

2. 거래위험과 세이프가드(Safe guard)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에서 자본전속성 또는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래위험

은 적정 거버넌스 선택의 중요한 기준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신재생에너지 시장

은 자본전속성이 매우 큰 거래 속성을 갖고 있어서 발전업자는 구매자의 기회주

의적 행위에 의한 거래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으로부

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안전 장치 (Safe guard)가 필요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일정기간동안 지정된 가격으로 구매를 보장함으로써 이

러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단, 계약기간이후의 거래 위험은 똑같이 존재하므

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계약이 불가피하다.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에서는 15년 또는 20년12)의 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있다. 공급의무화제도

11) 태양광발전협회(2011.8.17) 관계자 면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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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가격에 대한 보장없이 시장에 의해 가격 결정이 이루어지고 계약기간도 

시장 자율로 결정된다. 가격이나 계약기간이 시장에서 결정되므로 공급의무화제

도에서 발전업자들은 자본전속성에 따른 투자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공급의무화

제도에서 내부거래의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반영한 것이

라고 할 수 있다13). 

3. 경쟁 유인 및 지대추구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위한 경쟁의 강도가 크다. 특히 

규제에 의한 초과이윤을 추구하는 지대추구 행위는 기술개발의 노력과 관계없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므로 가급적 경쟁을 촉진하는 거버넌스 구조가 바람직하다. 거

래비용이론에서는 시장거버넌스의 경쟁에 대한 유인강도가 내부거래에 비해서 

크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시장경쟁에서 비용절감이나 품질향상에 의한 초과이윤

이 업체에 귀속되고 또 그러한 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 모두 시장기구에 의한 지원정책

이나, 고정적인 가격 지원을 하는 발전차액지원보다 발전업자간의 시장 경쟁을 

유도하는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쟁 강도가 크고 비용절감의 유인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공급의무화제도에서는 시장경쟁의 강화로 이윤축적 기회가 줄어듦으

로써 오히려 장기적인 기술개발 투자에 불리할 수 있다. 특히 공급인증서(REC)의 

시장거래에 의존해야 하는 중소발전사업자의 경우 시장경쟁을 통한 비용절감 노

력이 오히려 안정적인 장기 기술개발투자를 어렵게 한다는 연구도 제시되고 있

다14).

한편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원가격을 높게 설정하여 준지대를 회수하려

12) 20년의 기간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지경부 고시).

13) 대부분의 공급의무화 발전업체들은 의무공급량을 거래인증서 구입보다는 자체 발전량으로 

모두 충당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제도적 제약(예를 들면 풍력발전시설 허가의 어려움), 비용

보전의 불확실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남부발전과 남동발전의 관계자 전화면담 
2011.8.23, 신재생에너지협회 관계자 면담 2011.8.12). 

14) 예를 들면, Menanteau(200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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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업체의 행위. 즉 지대추구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공급의무화제도의 경

우에도 가중치값 설정에 대한 업종간 치열한 지대추구행위가 나타날 수 있다. 발

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지대추구행위에 의해 지대 크기 자체가 확대되는 반면에 

공급의무화제도에서 가중치를 둘러싼 지대추구행위는 총지대의 크기를 확대하

는 것이 아니라 발전원간의 이전을 초래한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다. 

4. 종합평가 및 정책대안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작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큰 반면에 가격경쟁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

로 작다. 특히 계약기간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지대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또 차액보전을 정부재정보조금에 의존할 경우 정확한 재

정지원의 크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발전량의 제한이 없을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단계적 가격인하, 변동가격제 등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

고 지대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제도구축을 위한 초기 거래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할당

량 조정이나 가중치 산정에서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

브의 강도는 매우 큰 반면에 투자위험성도 확대되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발전사업자도 수직적통합방식의 안정적 거래방

식을 선호한다. 때문에 투자위험성의 확대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투자위축을 방지

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최저가격,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최고가격은 할당업체가 할당의무 미

총족시의 부과금을 나타내고, 최저가격은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차액가격과 성격

이 유사하나,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가격보다는 더 낮은 가격에서 책정되고 점진적

으로 하향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15). <표 5>는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

무화제도의 거버넌스 특성을 종합적으로 비교한다.

15) 이는 진상현 (2009), 이희선, 안세웅(2011) 등이 주장한 정책조합의 한 예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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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발전차액지원제도(FIT)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거래비용 비교

FIT RPS 비고

투자불확실성 + - • RPS의 경우 가격 불확실성이 큼

거래비용 (협의)
신재생발전업체
규제기관

++
+

-
-

• RPS의 경우 REC거래 입찰비용 소요
• REC 거래제도구축비용(초기비용이 큼)

인센티브강도/지대추구 - +
• RPS의 경쟁유인이 큼
• 단, 중소사업자의 경우 RPS가 장기 기술개발투자에 

불리할 수 있음

++ 비용상승 요인이 매우 작음  + 비용상승 요인이 다소 있음  - 비용상승요인이 매우 큼 

Ⅴ. 결 론

신재생에너지의 긍정적 외부효과, 기술발전단계의 미성숙성 등을 고려할 때 신

재생에너지 시장에 대한 정부지원정책은 정당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중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공급의무화제도의 비교를 거래비용이론의 분석

틀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Williamson의 거래비용이론에 따르면, 거래의 적정 거

버넌스 유형을 결정하는 주요 거래 속성은 자본전속성, 거래빈도, 불확실성 등인

데, 높은 자본 전속성, 정기적이고 표준적인 거래, 높은 기술적 제도적 불확실성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장의 거래 특성을 고려할 때 관계적 계약의 거버넌스 유형

이 적합하다. 발전차액지원제도나 공급의무화제도 등의 시장지원제도도 발전업

체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관계적 계약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정보비용 등의 거래비용이 작고 투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큰 반면에 가격경쟁에 대한 인센티브는 상대적으

로 작다. 특히 계약기간이 길수록 투자의 위험성은 작아지는 반면에 지대발생의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또 차액보전을 정부재정보조금에 의존할 경우 정확한 재

정지원의 크기를 추정하기 어렵고 발전량의 제한이 없을 경우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 단계적 가격인하, 변동가격제 등으로 기술개발의 유인을 제공하

고 지대추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의 경우 할당량 조정이나 가중치 산정에서 지대추구가 발생할 

수 있다. 경쟁으로 인한 인센티브의 강도는 매우 큰 반면에 투자위험성도 확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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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특히 중소사업자의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또 발전사업자도 수

직적통합방식의 안정적 거래방식을 선호한다. 때문에 투자위험성의 확대로 인한 

중소사업자의 투자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장기계약을 유

도하고 최저가격,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것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입찰비용 

등의 거래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인증서 거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공급의무화제도가 2012년부터 새로이 시행되므로 제도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공급의무화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앞

의 최저가격제, 최고가격제 등으로 투자의 불확실을 완화해주고 인증서 거래시스

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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